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연 구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22. 6.

충청남도의회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대  표 이 선 영 충청남도의회의원(기획경제위원회)

2 간  사 김 학 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

3 회  원 이 공 휘 충청남도의회의원(기획경제위원회)

4 〃 이 미 영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5 〃 김 경 화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다문화교육센터 장학사

6 〃 윤 향 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7 〃 우 복 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 우 삼 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9 〃 유 요 열 (사)홍성이주민센터 대표

10 〃 류   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목     차

제1장 총  평 1

  1. 2022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3

제2장 연구모임 등록 5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7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8

  3.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9

제3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 13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15

  2.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33

  

제4장 연구활동 결과보고 79





- 1 -

제1장 총평

□ 2022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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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제1장 총  평

  주요 성과

  ○ 충남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2. 5. 31.)

  ○ 지역 이주민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제시

  아쉬운 점

  ○ 구체적인 정책제안(연구모임 성과)를 도출할 연구기간 부족(2~3월)

      ※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향후 계획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 외국인 주만과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가정폭력 보호, 다언어 서비스 제공 등을 담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의식주, 보육, 안전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워크숍, 포럼 등 지속 추진

   - 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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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모임 등록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3.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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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모 임 명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선영 의원

3. 연구목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4. 구 성 원 : 6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이선영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간 사 김학로 해외동포정착지원센터 센터장

회 원 이공휘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유요열 (사)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팀장

※ 붙 임 :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

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1월 일

충남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선영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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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모임명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 표 자 이선영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현실을 이해하고 개선

을 위한 정책제시

목 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활동기간 2022. 2. 1. ~ 2022. 6. 20.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3,000천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선영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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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1. 모 임 명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선영 의원

3. 연구목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추진체계구축을통한지역생산과사회적관계의지속가능성모색

4. 연구과제 : -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 현실 이해

- 지역이주민의지원정책체계분석(충남, 타지자체, 중앙정부,

해외사례 등)

- 지역이주민의존엄한노동과정주를실현하기위한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제안

5. 연구방법

가) 추진 주체

지역 내･외, 학계, 행정, 민간단체 등 6명 연구위원 위촉

나) 추진 내용

-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 실태(워크숍)

- 지역 이주민의 지원정책체계 분석(워크숍)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마련(토론회)

-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워크숍)

다) 세부 추진 계획

① 1차 워크숍

- 일시 : 2022. 2월 ～ 3월



- 10 -

- 장소 : (안)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지역 이주민의 노동현실과 정주여건 실태 공유

② 2차 워크숍

- 일시 : 2022. 3월 ～ 4월

- 장소 : (안) 도청 대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③ 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2. 4월 ～ 5월

- 장소 : (안) 도청 대회의실

- 참석 :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시민등 100명 내외

- 내용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제안

④ 3차 워크숍

- 일시 : 2022. 5월 ～ 6월

- 장소 : (안)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

라) 간사단 운영

- 연구팀 구성과 워크숍 운영, 사업 정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별도

간사단(4인 이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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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 1월 중 연구 팀 구성과 과제 논의

- 2～4월 중 분야별 워크숍

- 4～5월 중 도민 토론회 개최

- 5～6월 중 조례 제･개정안 논의 및 정책 제안서 작성

5. 기대효과

- 다문화정책및이주노동자정책등분절적인이주민정책으로발생한행정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체계

마련방안 모색

-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노동, 돌봄, 문화적응 등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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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2.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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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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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회의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발 족 식  및  제 1 차  회 의  개 최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

가능성 모색

□ 개요

  ❍ 일    시: 2022. 2. 24.(목) 14:00∼16:00

  ❍ 장    소: 충남도의회 2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대 표 자: 이선영 도의원

  ❍ 참 석 자: 10명(도의원 2, 연구모임 회원 8)

  ❍ 내    용: 「지역 이주민 존엄관련  정책」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20 2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이선영 의원

14:20 14:50 30´ ∙ 주제발표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김학로 소장
(당진역사문화연구소)

14:50 15:40 50´ ∙ 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 전원

15:40 15:50 10´ ∙ 2차회의 조율 및 모임 운영방안 논의
  (주제 및 발표 등)

〃

15:50 16:00 10´ ∙ 마무리 및 폐회 이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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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제1차 토론회 발제

김학로

1. 머리말

  국내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꾸준

하게 증가하여 이제 시골에서조차 외국인을 흔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조차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

었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노동을 위해 이주한 경우이다. 문제는 이들 이주노동자, 외국인들이 

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일이 많으며 이로 인해 존엄한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존엄한 인간으

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

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을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에 외국인 거주 주민이 많은 충남에서 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외국인 주민의 현황과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2019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한국에 입

국해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2,393,189명이다. 전 국민의 5% 가까운 외국

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향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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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통계에 의하

면, 국내 거주 이주민(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경기>서울>경

남>충남의 순서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은 5.4%

로 전국 평균인 4%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러한 충남도내 이주민 인구 비

율은 2017년 4.8%였던 것에 비해 5.4%로 증가한 것으로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남도 인구 증가율 0.88%에서 

이주민 인구 증가율이 11.7%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 인구의 64.5%가 이주

민이란 뜻이다. 또한 충남도의 이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30.1%로 전국 평균 25.7%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는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고 있다. 

주소를 가진 자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법적 근거에 따라 외국인이지

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조례

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

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거나 주민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주

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고 했다는 점과 같은 법 제8조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

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체계적 정책과 사업을 통한 지

원은 행정적 편의 제공의 문제도 아니고, 복지에 대한 수혜의 문제도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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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은 정부 위임 사

무에 해당하거나 관련 부서의 피상적인 사업이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

터와 같은 위탁기관 사무가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다문화가족 사업을 외국인 

정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엄격히 말해 다문화가족사업이

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온전한 사업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

치단체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과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충청남

도와 각 시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정책개발을 통

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권을 보장하며 존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주민 고려인동포의 현황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외국 국적의 해외

동포 이주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기 거주 외국인이다. 따라서 외국

인 주민에 해당하는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조선족과 고려인이

다. 해외동포인 이들은 다른 외국인과 달리 개인적 희망으로 입국이 가능

하고 영주권을 얻어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이들의 한국 이주는 중국과 구 

소련권 국가에서 이주한 경우이고, 이주 목적은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에 

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살이는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이 중 조선족 동포들은 이주노동의 역사가 깊고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며, 이미 13만 명 이상이 국

적을 취득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경우이다. 

  고려인 동포는 전 세계적으로 55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대략 10만 명 이

상이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는 2000년대 들어서

부터였다.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일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왕 일자리를 찾아 이주할 것이면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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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였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가능하면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 거주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경기도 안산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 

  충남지방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가장 많

아서 신창, 둔포면에 7,000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 밖에도 천안시에 3,000명, 

당진시와 서산시에 각 1,000명이 살고 있고, 이 밖에도 논산시와 홍성군에 

다수 분포해서 살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

포의 총수는 대략 12,000명 이상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의 고려인 

동포가 충남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고려인 동포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라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고려인 동포의 신분이 외

국인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인 동포의 정체성은 스스로 고려사람이고 한국이 조국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이주 고려인 동포는 한국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해외동포는 이중국적자이거나 국적 회복을 통해 신분이 

보장되지만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화 시험을 통한 방법 외에는 국적 취득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국가적 법률제정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자치단체 차원의 외

국인 정책이나 해외동포 정책을 통해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존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다행

히 충남의 경우 2021년 충남도의회에서 이선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려인 

동포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고려인들은 외국인 신분이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

야 하는데 대부분 해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받거나 방문취업 비자인 H2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 이렇게 입국한 고려인 동포는 일정 기간을 거쳐 가족

을 초청해 거주하게 된다. 가족 입국은 미성년의 자녀는 방문비자를 받고 

들어온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는 해외

동포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여 해외동포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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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인동포와 외국인이 겪고 있는 문제

  충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고려인 동포가 다수이다. 따라서 고려인 동

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곧 외국인 전반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다. 고려인 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곳은 아산시 신창, 둔포면 천안시 신부동, 

입장면, 목천면, 당진시 합덕읍, 내포 신도시 등이다.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의 특징은 첫째로 주변에 취업할 수 있는 공장이 많고, 둘째는 보증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원룸이 많은 곳이고, 셋째는 자녀교육이나 고려인끼리 

모여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추었다는 특징이 있다.

  고려인 동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정착이다. 안정적인 정

착을 위해서는 한국말을 빨리 배우는 일이다.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데 러시아어 밖에 할 줄 모르는 고려인에게는 한

국어는 어려운 외국어이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비용과 시간이 없다

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단순히 다문화 정책 자원으로 전개

하는 사업으로는 고려인 동포 문제가 수렴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려인 동포의 또 다른 문제는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이다. 대부분 중

도 입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려인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같은 연령에 따른 학년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결국 고려인들은 대를 이어 어디에서도 정착할 수 없는 이방인이 될 수밖

에 없다. 고려인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고민이 필요

한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어린 유아의 경우이다. 학교에 들어가면 무상교

육 대상이지만 외국인인 고려인에게는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아이를 유아원에 보내려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통 어린이집 한 

달 비용이 50만원이다. 두 셋의 자녀라도 두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 된다.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신경써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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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문제는 이주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현안의 문제

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에 관한 문제, 산업재해의 문제, 근로조건에 관

한 문제에서 언제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문제가 발생

해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인 이주노동자

의 노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

는지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부당한 피해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

에도 의료보험, 비자 등의 문제가 다양하지만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

는 문제이다. 이렇듯 고려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문제제기를 고

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인은 이제 주변에서 이웃으로 살아가

는 일상이 되었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지역주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외국인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충남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다. 

이번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에서 외국인 주민이 존엄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 24 -

참고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판례문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2조(주민의 자격) 판례문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판례문헌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판례문헌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

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제16조(주민의 자격)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

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4.5.20] [[시행일 2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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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

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

법), 2016.5.29] [[시행일 2016.9.30]]

③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6.5.29] [[시행일 

2016.9.30]]

④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

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

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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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제1차 토론회 회의록

<이공휘 충청남도의회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된 후 이주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면 훨씬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분들은 나름 관리가 되고 있
는데 동포비자로 들어온 분들은 출입국 절차만 관리하고 그 외는 
관리가 안되고 있어 이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부재, 부적절한 
고용허가제 등 폐단이 많이 있는 상황임.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에서 외국인 비자 중 f4 동포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분들
을 관리하지 않아 결국 일용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어 있
다고 봐도 무방함. 현행 제도상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리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함.

❍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의 상황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인가,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
가, 인권교육은 어떻게 하고 행정체계의 틀은 어떻게 갖출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광역단위에서 이주민 실태조사, 모니터링,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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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 최근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적 혐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 연구모임을 통해 고려인 동포와 함께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음.

❍ 한국사회가 동포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연구모임이 집중하는 대상에 차등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 

❍ 의회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음.

 -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시책사업 몇 가지를 발굴하여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이주민 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 제·개정의 움직임과 연구
모임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적 개선의 논의를 어떻게 연계할 건지 
논의했으면 좋겠음.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포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조례에 가정폭력 예방 같은 조항을 넣어야 함 
  - 일자리노동정책과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때문에 여

성가족정책관이 함께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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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부서 구성이 필요함 
 ❍ 충청남도도 법정주기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의

무화해야 함.
 ❍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통번역 사업을 많이 주관
  - 통번역서비스의 제공이 지역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광역에서 관

심을 가져야 함. 
  -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제공할 법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 

<이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같이 담당하

고 있고 노동 분야는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등 전담부
서가 없고 분절적인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팀에서 하려니 어려움이 있음. 사각지대가 
많은데 인원 2명~3명 가지고는 역부족임.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여가부가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담당하여 

언어교육을 많이 실시함. 충남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관으로 3개의 거
점기관이 있음. 코로나 이전에는 인원제한 없이 대면수업이 이루어졌는
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평일에 15명 교육. 평일 수업을 들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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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 환경이 악화됨. 한국에서 안정적
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이 필수적. 

❍ 주민등록법에 의해 지원되는 자녀 보육료는 고려인 자녀에 해당되지 않
음. 어린이집 보육료는 한달에 1인당 약 50만원인데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상황,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재교육비가 더 들어감. 

<유요열 (사)홍성이주민센터 대표> 
 ❍ 이주민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과 모두가 동등한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언해야 함.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사회통합교육’으로 생활법률, 주민교육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

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데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교
육은 몇 시간 이수하면 교육시간을 채우는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음. 도가 주도해서 사회통합기구의 교육프로그램, 적응지원프로그램, 
양육보육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함.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 
 ❍ 충남도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주민으로 정착하여 일할 수 있도록 대

안을 찾고 정책을 만들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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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이들 보육료만큼은 고르게 지원해야 함. 아이들은 1년만 어린이집에 
다녀도 한국어 등 일상생활이 되고 초등학교 이후 문제가 많이 해소됨. 
보육부서의 일인지 다문화 부서의 일인지 논쟁이 있는데 보육부서에서 
추진하면 좋을 것. 

 
<김경화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다문화교육센터 장학사> 
❍ 충남 외국인 자녀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입국

하는 외국인에게 6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부 
답변은 그것은 법무부 차원의 일이라며 선을 그음. 또한 학령기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 차원에서 별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고 한국어 교육만을 한다면 학교 학과과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함.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과정을 따라가며 주당 
10시간 정도의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어린이집은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유아학비 문제만 해결되어도 문 닫는 어린이집과 아이들 언어 등 2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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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결론

❍ 이주민 현황 파악 선행

  - 가족 중심으로 입국하는 동포자녀들에 보육료 고르게 지원 필요

  -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언어 교육 필요

  - 이주민 지원 조례 개선 필요

❍ 전담부서 설치 필요

  - 한 개 팀에서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사각지대 발생

  -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지원 정책을 구분해서 지원 필요

  - 전담부서에서 노동, 보육, 다문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 공유, 협치 필요

  - 농촌노동력부족문제, 지방인구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

부의 대책과 지방정부 정책과의 거리감을 좁혀야 함.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및 의견들이 도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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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제1차 토론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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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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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회의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제2차 회의

□ 개요

  ○ 일    시: 2022. 3. 30.(수) 14:00     ※ 1차 회의: 2. 24.(목) 14:00

  ○ 장    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대 표 자: 이선영 의원 

  ○ 대    상: 10명(연구모임 회원, 발제자)

  ○ 내    용: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 개선방안」(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재난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권」(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03  3´  ∙ 기념촬영 김학로 간사

14:03 14:07  4´  ∙ 회의안내 및 참석자 소개 김학로 간사

14:07 14:10  3´  ∙ 인사말씀 이선영 의원

14:10 14:50 40´  ∙ 주제발표
우복남 연구위원

류민 팀장

14:50 15:50 60´  ∙ 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 전원

15:50 16:00 10´  ∙ 마무리 이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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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발제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정책 개선 방안

(2022.03.30.)

우복남(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I. 충남 거주 (국제) 이주민 현황

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1.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외국인주민 수는 경기 715,331명, 서울 443,262명, 인천 130,845명, 경남 125,817명, 충남 

122,826명 순(수 충남 5위)

○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전국 4.1%)은 충남 5.6%, 경기 5.3%, 제주 5.0%, 서울 4.8%, 충북 

4.5%, 인천 4.4% 순(비율 충남 1위)

  
< 2020.11.월 기준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

시·도 총인구 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계 51,829,136 2,146,748 4.1% 100.0%
서울특별시 9,586,195 443,262 4.6% 20.6%
부산광역시 3,349,016 72,729 2.2% 3.4%
대구광역시 2,410,700 50,530 2.1% 2.4%
인천광역시 2,945,454 130,845 4.4% 6.1%
광주광역시 1,477,573 40,480 2.7% 1.9%
대전광역시 1,488,435 32,061 2.2% 1.5%
울산광역시 1,135,423 35,746 3.1% 1.7%

세종특별자치시 353,933 9,312 2.6% 0.4%
경기도 13,511,676 715,331 5.3% 33.3%
강원도 1,521,763 36,349 2.4% 1.7%

충청북도 1,632,088 72,692 4.5% 3.4%
충청남도 2,176,636 122,826 5.6% 5.7%
전라북도 1,802,766 60,872 3.4% 2.8%
전라남도 1,788,807 66,370 3.7% 3.1%
경상북도 2,644,757 97,953 3.7% 4.6%
경상남도 3,333,056 125,817 3.8% 5.9%

제주특별자치도 670,858 33,573 5.0% 1.6%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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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수 10만 이상이면서 총인구 대비 5% 이상인 광역은 경기와 충남 2곳(비율은 충남이 

경기도 보다 높음)

< 매트릭스 분석: 외국인주민 수+총인구 대비 비율: 2020.11.기준 >
구  분 총인구 대비

5% 이상
총인구 대비

4% 이상
총인구 대비

3% 이상
총인구 대비

2% 이상
외국인주민수
10만명 이상  경기, 충남 서울, 인천 경남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충북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외국인주민수
3만명 미만 세종

○ 충남 외국인주민 밀집 시군은 천안, 아산, 당진, 논산, 보령 5개 시, 예산, 금산 2개 군 등 7개 

지자체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2020.11월 기준 >
전 국(88) 5만명 이상(7), 3만명 이상(7), 1만명 이상(51), 1만명 미만(23)

충 남 (7)
천안시 34,427명(5.0%), 아산시 31,707명(9.3%), 당진시 10,324명(6.1%),
논산시 7,361명(6.1%), 보령시 4,957명(5.0%), 예산군 4,124명(5.3%), 금산군 3,935명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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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할 경우) 근로자 > 동포 > 결혼이민자> 귀화자 순으로 

다수를 차지함 

* 아래 표의 국내출생 자녀는 출생 한국인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외국인’ 주민이라 보기 어려움

* 귀화자도 이미 국적상 한국인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외국인은 아님

* ‘외국인주민’은 행안부 용어임. ‘내국인’ 주민 대비 ‘외국인’주민과는 다른 개념임

< 2020.11. 기준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구분 총인구
(’20.11.1.)

인구
대비
(%)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계 51,829,136 4.1% 2,146,748 1,695,643 455,287 173,756 142,569 345,110 578,921 199,128 251,977 

서울 9,586,195 4.6%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3,039 

부산 3,349,016 2.2% 72,729 54,914 12,711 7,365 10,547 4,197 20,094 6,422 11,393 

대구 2,410,700 2.1% 50,530 37,398 8,026 5,474 6,128 3,380 14,390 4,669 8,463 

인천 2,945,454 4.4% 130,845 99,212 22,450 11,771 5,177 22,213 37,601 16,100 15,533 

광주 1,477,573 2.7% 40,480 30,573 6,392 3,723 5,576 3,223 11,659 3,483 6,424 

대전 1,488,435 2.2% 32,061 22,928 2,838 3,538 5,807 2,033 8,712 3,228 5,905 

울산 1,135,423 3.1% 35,746 26,895 6,997 3,461 1,662 5,282 9,493 3,382 5,469 

세종 353,933 2.6% 9,312 7,244 2,020 878 1,180 918 2,248 729 1,339 

경기 13,511,676 5.3% 715,331 583,462 176,517 52,907 19,501 145,609 188,928 65,976 65,893 

강원 1,521,763 2.4% 36,349 24,654 5,830 3,927 3,876 2,123 8,898 4,064 7,631 

충북 1,632,088 4.5% 72,692 57,094 18,099 5,670 3,822 10,466 19,037 5,816 9,782 

충남 2,176,636 5.6% 122,826 99,166 31,406 9,032 6,816 19,604 32,308 8,946 14,714 

전북 1,802,766 3.4% 60,872 42,366 10,475 6,059 8,251 2,413 15,168 5,945 12,561 

전남 1,788,807 3.7% 66,370 45,236 17,792 6,755 2,209 2,516 15,964 6,393 14,741 

경북 2,644,757 3.7% 97,953 74,547 23,431 7,987 9,626 6,194 27,309 7,769 15,637 

경남 3,333,056 3.8% 125,817 96,669 37,628 10,661 3,407 9,889 35,084 10,117 19,031 

제주 670,858 5.0% 33,573 26,831 9,149 2,887 2,059 2,222 10,514 2,320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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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충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 2021년 충남 다문화가족정책 과제 수는 113개로 전국 2번째로 많으나(전남 다음으로 많은 수),

예산은 41억 5,700 만원으로 전국 11위 수준 (예산이 충남보다 적은 곳은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 충북)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단위 : 개, 백만원)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2021.4. 여성가족부: 9쪽)

구 
분

과제수 예산
2020 2021 2020 2021

부처별

계 121 119 451,804 469,459
교 육 부 16 16 22,022 34,807
외 교 부 7 7 31,031 4,157
법 무 부 7 7 738 414
국 방 부 1 1 6 6

행정안전부 2 2 비예산 비예산
문화체육관광부 6 6 3,132 3,242
농림축산식품부 2 2 1,666 1,333

산업통상부(KOTRA) 1 1 20 30
보건복지부 4 4 3,407 3,375
고용노동부 4 4 9,566 16,831
여성가족부 58 56 370,299 393,516
국토교통부 1 1 비예산 비예산

중소벤처기업부 1 1 6,557 8,8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3 2,148 1,628

경 찰 청 3 3 502 591
국 세 청 과제종료 과제종료

농촌진흥청 3 3 80 70
소 방 청 2 2 630 640

시도별

계 1,086 1,211 111,125 115,246
서울특별시 50 55 6,111 6,036
부산광역시 75 69 9,036 7,714
대구광역시 65 59 2,949 3,133
인천광역시 92 77 6,656 5,333
광주광역시 49 47 7,022 6,601
대전광역시 61 64 2,228 3,194
울산광역시 41 39 1,737 2,459

세종특별자치시 18 20 403 426
경 기 도 95 105 11,475 10,849
강 원 도 44 45 12,455 14,239
충청북도 82 86 3,236 3,609
충청남도 95 113 4,289 4,157
전라북도 52 52 7,903 11,364
전라남도 84 192 12,443 9,990
경상북도 38 38 8,763 7,063
경상남도 108 108 12,234 16,601

제주특별자치도 37 42 2,185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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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충남 외국인정책 과제 수는 101개로 전국 2번째로 많으나(서울, 경기 각 103개), 예산은 

82억 2,100만원으로 전국 14위(충남 보다 적은 곳은 대전, 울산, 세종, 경북)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지자체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자료: 2021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2021.07.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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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남도(광역) 이주민 관련 조례 현황

1) 인권조례
○ 도민 조건에 90일 초과 기준이 없음

○ 거주하지 않고 도내 사업장 노동자도 포함함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20. 4. 1.] [충청남도조례 제4679호, 2020. 4. 1., 일부개정]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
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
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

3. “인권약자”란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도민의 
권리와 협력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
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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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노동자 조례
○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도청/의회의 의지/관심에 의존함

○ 정의 조항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나 인근 타 지자체 거주하는 

경우는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함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30.] [충청남도조례 제5062호, 2021. 9. 30., 제정] 

충청남도(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4

목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면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10.9]

기본계획의 
수림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지원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쉼터
제8조(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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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원 지원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 2020. 12. 30.] [충청남도조례 제4833호, 2020. 12. 30., 일부개정]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7

1조
목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4조
도지사 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
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

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본 조례는 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
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 <개정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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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도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

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

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설 2020.12.30.>
10.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 <신설 2020.12.30.>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0.>

③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2. 학교에 입학하기 전 방문학습 
3. 한국사회 문화 적응 

9조
다문화정책협
의회

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장
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
라.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지방경찰청‧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장
나. 기관, 학계 및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는 자

10조
다문화정책협
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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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지원
○ 목적 조항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로 명시하여 외국인주민의 

가정생활도 대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지원 내용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 지원만 명

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외국인, 귀화자와 자녀로 명시하고 가족지원도 명시하고 있으며, 경남, 경기 등도 외국

인주민 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경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도 명시)

=> 지원 내용에서 외국인주민 가족 생활 지원 포함 명시 필요

=> 아래 살펴 볼 외국인주민 지원내용에 자녀/가족 포함 필요

■ 정의 –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합법체류 기준, 외국인 가족 명시 부재 
○ 정의 조항에서 ‘90일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

의하는데(표준 조례안 준용 대다수 조례가 90일 준거를 두고 있기는 함), 주민 조건 기간 기준을 

두지 않는 도 인권조례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상 주소만 있으면 주민으로서 지위 가짐)과 합

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90일 기준을 두면 그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한국어 등은 가급적 빨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경기도 화성시는 2020년 전면 개정에서 90일 초과 조건을 삭제함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61호, 2020. 7. 15., 제정] 
3. “외국인주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1조
인주민지원센터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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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은 귀화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명시하지 않기에 외국인 주민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성을 간과하게 함

○ 서울시는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귀화자, 자녀로 명시하고 가족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 한편 

화성시는 90일 기준이 없으면 외국인주민 가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는 2020년 개

정과정에서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조항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포함하였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1.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73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

지원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61호, 2020. 7. 15., 제정] 

제6조(지원계획)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직업교육 훈련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아.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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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합법체류
○ 또한, 충남은‘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제한하였는데, 재난재해 구호, 불법체류

해소 목적, 외국인가정 자녀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최소

한의 지원은 가능하도록 함이 현실적 대안으로 보임

○ 긴급 의료, 재난, 유아동 인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인권 사안이면 지자체 공무원 역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수는 없음. 인도적 지원 등을 명시한 지자체 조례는 이미 다수 있음(영등

포구, 금산군, 화성시 등)

차.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11. 12.] [경기도조례 제6790호, 2020. 11. 12., 일부개정] 
지원의 범위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
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20.11.1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본조신설 2017.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14. 4. 2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004호, 2014. 4. 24., 제정] 
제6조(지원대상)   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시행 2021. 11. 22.]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   ①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
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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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석할 

경우 (일시적) 무국적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지만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기도 인권 조례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타 ‘거주하는’이 아닌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로 목적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 정의 조항 부분 변경 필요(90일 초과 거주기준 삭제, 외국인, 귀화자, 자녀 등 가족 명시 검토)

=> 외국인 주민의 지원 내용에서 가족 지원 포함 필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

=> 지원 범위에서 합법 채류자로 제한하더라도 부가 조항에서 인도적 사유 등 지원 필요

(인권조례 합치)

■ 지원의 범위 – 외국인 주민 가족 지원 거의 부재, 통번역 서비스 조항 부재 
○ 지원의 범위 조항에서 가족관계 유지, 폭력 피해자 지원, 통번역 지원, 자녀 보육/교육지원 등을 

다문화가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외국인 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며, 자녀 보육과 교육 역시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의 의무로 점차 여러 지자체 조례에 반영되고 있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폭력피해 외국인주민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주민 일반의 경우 상담 지원 등에 통번역이 전제되나 지원 조항에 통번역이 명시

2.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의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61호, 2020. 7. 15., 제정]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1.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1.] [경기도조례 제6325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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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지원 현장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상당수 통번역 활동가는 사실상 비정규직/봉사

자로 활동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역량 강화 역시 보장되지 않음

○ 특히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다국어 (노동자 모국어) 교육/정보제공, 

의료기관 통번역, 공공기관 이용 시 다국어 편의 제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 명시 및 

체계적 통번역사 양성/채용과 배치, 역량 강화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경우, 지원사업(20조)에 통번역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도 

조항(17조)으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여 다국어 서비스 강조하고 있음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7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0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9.1.14.]
3.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1.14.]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7.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단계별 교육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1.14.>] 
8.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9. 다문화 저소득 모자가정·가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2.5.11.>
10.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9.1.14.]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19.1.14.>] 

=> 외국인주민 가족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를 조항에 명시할 필요

■ 도지사 책무 – 전담부서 설치 노력
○ 도지사 책무조항에서 전담부서 설치 노력을 명시하였으나 노력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보임

○ 외국인주민 비율 부동의 1위인 충남도에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충남도의 체계적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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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2016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TF팀에서도 추진과제로 전담부서 설치 포함한 바 있음

서울시는 전담부서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였고 전담부서 있음(외국인다문화담당관)
경기도는 의무조항 명시는 없어도 전담부서 있음(외국인정책과)
경기도 안산시는 전담부서 있음(외국인주민지원본부)

=>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한 점 점검(의회 보고 등), 설치 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등 실행

으로 지속 관심 환기 필요

■ 지원계획 – 외국인주민(가족) 시책  
○ 지원계획 조항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하였으나 세부 조항은 모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만 명시하여 사실상 다문화가족 시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 화성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모두 고르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하였음

○ 전체 예산 편성, 사업 등 상대적으로 수와 비율이 적은 이주민 유형인 다문화가족(대부분 한-

외 국제결혼가정의 여성 결혼이민자) 편중 지원으로 (국외) 혈통중심/가부장성 비판, (국내)

역차별 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다양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포함) 유형을 종합 고려하는 형평성 있는 통합지원 필요

■ 다문화정책협의회 – 실질적 기능 미비 
○ 다문화정책협의회 조항의 경우, 협의회(대체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라 지칭,

충남도는 다문화정책협의회로 지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참여가 보장은 되어 있으나 실

질적 참여가 보장되는지, 당사자를 대표하는 외국인주민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표자 참여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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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1.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73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4>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 또한 충남은 시행계획 평가 기능이 형식적으로 보임. 주기적 실태조사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반영 내용이 무엇인지 불투명함.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추진실적평가 조항에서 

3년 주기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북은 5년 주기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21조(추진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예산지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3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와 제2항의 생활실태 파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0. 8. 14.] [전라북도조례 제4805호, 2020. 8. 14., 일부개정] 
제1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
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4.]

 

○ 기타 당연직 위원 구성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국 유일 사례로 추정됨(통상 의회, 관계부서, 현장/단체 관계자, 연구/학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당사자로 구성)

=> 다문화가족 외 외국인주민 참여(가급적 개인 아닌 대표자)를 점검하고,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적극적 의견 개진, 환류 등으로 참여 효능감 향상) 보장 필요

=> 3년/5년 주기 실태조사 필요(중앙정부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으나 계획은 5년 단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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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 조항에는 있으나 아직 미설치
○ 충남도 광역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가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주민 비율과 수 

수를 고려할 때 도 단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함. 이미 광역 7곳에 외국인주민 지원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4) 영유아/아동청소년/보육/돌봄/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조례 
■ 외국인 /무국적 아동 보육 돌봄 – 지원 근거 미비 
○ 외국인주민 자녀 포함 명시 필요

○ 안산시 경우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이용 대상 아동 조항에서 외국인가정 아동을 명시

5) 문화/예술 관련 조례 
■ 문화/예술 및 문화다양성 법과 조례 – 아직 이주민 관련 정책 연계는 미흡

<광역: 7 개 지자체>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울산/서울 글로벌센터, 대전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경남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초> 울주군/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시흥/화성/수원 
외국인복지센터, 김포/용인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시행 2020. 5. 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369호, 2020. 5. 20., 일부개정]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 · 학대 ·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 조손 · 소년소녀 ·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거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신설 2020.5.20.>
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호에서 이전 

2020.5.20.>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 53 -

○ 문화진흥,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교육지원 등 문화 관련 조례에 문화다양성 가치를 담고, 외국

인주민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관련 문화(예술)정책 수립 시에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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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202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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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다국어 지원 및 대표자 정책참여 관련 시책 사례)

▢ 통번역 서비스 사례(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과제명(지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등 지원)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언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공서, 병원 등 
이용 시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지원

◾ 가족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관공서나 병원방문 및 업무처리 시 언어적 불편을 해소하여, 장
기적인 정착 지원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 이용자에 대한 통역 및 상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시, 통역 및 정보 제공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병원, 보건소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등
  -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신청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 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이용자에 대한 통번역 및 종합상담
  - 13개언어(한, 영, 중, 일, 베, 인니, 러, 우즈벡, 태국,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지원
  - 외국인주민을 위한 동행통역 및 문서번역 지원
  - 부산지역 관공서, 병원, 유관기관 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비 예산 지원
◾ 부산광역시 : 운영 예산 교부 등 행정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통번역사 지원 및 각종서비스 연계
◾ 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 통번역 서포터즈 운영 등

예산 ◾ 218백만원(지방비 100%)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2021.4. 여성가족부 : 242~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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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지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외국인주민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맞춤형 통역 콜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8. 7월부터 매년
◾ 사 업 명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제공

추진경과
◾ (2018. 7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시행
◾ (2018. 10월)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추진체계 ◾ 광산구

예산 ◾ 비예산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2021.4. 여성가족부 : 709~710 쪽)

과제명(지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정보소외계층에 있는 외국인주민과 행정과 쌍방향 소통 창구 마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3. 3월 ~ 지속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각종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책홍보
  -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외국인주민 의견 취합･제출 등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광산구
예산 ◾ 24.1백만원(지방비)

추진경과

◾ 외국인 명예통장 위촉 
  - 제1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위촉 : ’13. 4. 5.
  - 제2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위촉 : ’15. 4. 21.
  - 제2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연임 : ’16. 4. 5.
  - 제3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위촉 : ’17. 4. 13.
  - 제3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추가 : ’18. 4. 30.
  - 제4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위촉(9개국 15명) : ’19. 4. 10.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회의 개최(월 1회) : ’13. 4월 ~ 현재
◾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 : ’17. 11. 15.
  - 명예통장 구성, 위･해촉, 임무, 수당 등 외국인명예통장 제도 명시화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2021.4. 여성가족부 : 1077~107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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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회의 사례(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과제명(지역)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대표회의 운영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다문화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정책 수립 등에 반영

사업내용

◾ 구 성 : 16명(구･군 추천) 
◾ 구성현황 : 국적별, 연령별, 결혼기간 등 고려, 구성
◾ 회의개최 : 연 2회
◾ 2021년 결혼이민자 대표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 3월, 10월 / 부산시청
  - 참 석 : 결혼이민자 대표위원, 여성가족과장, 다문화사업 관계자 등 
  - 내 용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취업관련기관 초청 관련사업 설명 등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
예산 ◾ 별도예산 없음(다문화가족지원 시책추진비 등으로 진행)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2021.4. 여성가족부 : 280~282 쪽)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2021.4. 여성가족부 :118~120쪽)

과제명(지역)
서울특별시(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 외국인주민과 관련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사업내용

◾ 사 업 명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19.1.18 출범)
◾ 회의구성 : 25개국, 43명
◾ 역 할 : 행정 자문기구 및 제도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 기 능 : 외국인주민 정책 제안, 자문 및 모니터링 등 
◾ 운 영
  - 정기회의 총 18회 개최(전체회의 2회, 3분과의 각 4회, 기획위원회 4회)
  -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인권･문화다양성 3개 분과위원회 운영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부는 대표자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및 보고
◾ 추진절차 :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건 발의･전체회의에서 시장에게 정책 제안

예산 ◾ 39백만원(지방비)

추진경과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 운영(11회)(’14.10~’15.9) → 이주민 및 이주민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2회)(’15.7~8)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계획(시장 방침 제225호) 
(’15.8) → 대표자회의 선정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발(’15.11) → 외국인주민대표자 
회의 출범(’15.12.18)→ 1기대표자회의 운영(’16~’18) → 제2기 대표자회의 선발 추진 
TF팀 운영(’18.08~11) → 제2기 대표자회의 선발(’18.10~12월)→ 제2기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운영(’19.01.01~ ’20.12.31) → 3기 대표자 선발 추진 자문회의 운영 
(’20.08~10) → 3기 외국인주민회의 운영(’21.01.~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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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제2차 회의록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확진율은 매우 높고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은데 정보접근의 한계 때문. 따라서 통번역 

서비스가 필수적임. 그러나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음. 다문화사업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함.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외국인 미등록자와 관련해서 비합법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 

미등록 아이들도 학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많은 관리 권

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잘 이루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

❍ 충남에서 동포 자녀 보육료 지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한다면 지역

사회도 발전하고 이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

❍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해 인구감소문제,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동포 재입국이 정부대책으로 진행중이지만 

각 소관부처끼리 업무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는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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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에서는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혼동하고 있음. 담

당부서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개정 등의 필요성이 있음.

<유요열 (사)홍성이주민센터 대표> 

❍ 의사소통이 안돼서 오는 문제들이 많음. 의사소통이 되어 정보

공유가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됨.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은 처음부터 차별의 대상이었던 것 같음. 

외국인에 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한국인과 

결혼한 가족이기 때문. 외국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

났을 때부터 차별대상. 산후조리부터 보육료, 방과 후 교육까지 

지원 안 됨. 교육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음. 

❍ 재난시기 외국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고려인 동포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 한국에서 체류

하기 위해 통번역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통변역사는 1~2명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이들에 대한 기본 

임금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이 공장이나 식당으로 내몰리며 재능

이 사장되고 있음. 충남에서 통번역사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필요. 

어떻게 진행할지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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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청남도의회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외국인 주민 중에서 통번역이 가능하신 분들은 경제적 접근(경

제실)과 사업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일시적인 통번

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충남도 내 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이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조금씩 적용해봐야겠다는 생각

<한용구 일자리노동정책과 팀장> 

❍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중앙부처의 문이 닫혀있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려면 상황을 알아야 정책을 구축하는데 

현장을 알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충남도에서 지원받고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는 분들도 있어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 각 부서에서 많이 참여해서 지금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 토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했으면 함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여성가족정책관 혼자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순 없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답보상태. 외국어로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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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결론

❍ 재난시기 정보접근권이 낮은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필요

  - 통번역사 임금 확보 등 처우 개선

  - 통번역사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필요

  -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 필요

❍ 여러 부서의 협치 필요

  -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실, 복지실 등 여러 부서의 참여와 협치 

필요

  - 중앙정부 각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필요

❍ 재난정보 접근을 위한 언어장벽 해소 지원 필요

  - 다국어 재난 정보시스템 도입 시급 

  - 지방정부에 재난시기 외국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및 의견들이 도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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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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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활동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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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모임명  지역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 표 자  이 선 영 의원

연구과제명  지역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마련

연구목적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

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

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방법 ○ 주제 발제 및 토론회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정책제언 논의

연구내용 

요약

○ 지역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조례 개선, 

언어교육, 보육료 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 

○ 전담조직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각 부서간 협치 

기타사항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 선 영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 82 -

[별지 제9호 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연구모임명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  표  자 이 선 영 의원

연구과제명 지역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마련

연 구 목적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연  구

활동비

지 원 액 3,000천원

사 용 액 3,000천원

지출내역 ｢세부 지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붙 임 : 연구활동비 세부 지출내역서(영수증 포함) 15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 선 영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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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연구활동비 지출내역

q 집행실적

일 자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총 계 3,000

2022-02-24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

2022-02-24 제1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80

2022-03-11 제1차 회의 참석수당 750
회원(김학로)

계좌 개설시

수당 지급

2022-03-30 의원 연구모임 오찬간담회 240

2022-03-30 제2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160

2022-04-06 제2차 회의 참석 수당 950
회원(김학로)

계좌 개설시

수당 지급

2022-06-13
회원(김학로) 계좌 개설에

따 른 수 당 지 급
400

2022-06-15 최종보고서 책자 제작 376


